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론I.

식민지 시 고 사결 조 독부 그 소속 이다 조 독

부에는 어떤 사람들이 었는가 그들 이름 조 독부 소속 직원

에 재 어 있 며 이미 데이 베이스 어 국사편찬 원회 웹사이트에 게

재 어 있지만 이 데이 베이스는 어떻게 그들이 그 자리에 있 있었는가 즉

조 독부 리 에 일 원 과 조 독부 리 에 조 인

용 등 보여주지는 는다 이 논 조 독부 소속 직원

미있게 분 해 우 조 독부 리 승진에 일 원

과 조 인 용 등에 체계 인 연구가 행 어야 다

는 식에 작 었다

당시 일본에 는 능 주 에 입각 리 체계를 구축 다 능 평가

귀 조언 해주신 익명 심사 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

균 연구 국경 사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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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자격 경 다⋅ ⋅ 조 독부는 일본 본토 리 체

계를 용 지만 식민지 지 체 과 여 민족 를 고

지 없었 에 조 독부 인사 리 도에는 능 주 에 입각 리

원 이외에 조 인 용에 원 도 존재했다

능 주 인사 리 도 조 인 용에 인사 리 책이 결합

식 조 인 자격 경 이 매개변 가 어 변 다 도식⋅ ⋅

생각 면 조 인 자격 경 이 일본인에 해 일천 에는 조 인⋅ ⋅

는 능 주 원 에 해 행 있 에 조 인 등용

책 가 요 지만 조 인 자격 경 이 일본인과 거 동일 게⋅ ⋅

면 능 주 원 에 조 인 는 작용 지 게 어 조 인

리 인 에 고 면 민족별 당이라는 식 사용 지 없

다 는 이 같이 간단 지는 다 조 인 용 조 인

자격 경 장 통 는 식 작용 도 있 이다 라⋅ ⋅

조 인 용 를 고 해 는 자격 경 도도⋅ ⋅

시야에 지 면 다

라 본 논 에 는 체계 임 체계 승진체계가 어떻게 결합 어 있었

며 그 각각에 식민지민 용 가 어떻게 합체 어 있었는가를 고

찰 고자 다 이 각 부 에 해 는 주목 만 연구들이 출 어 있지만 각

태종 차갑부역 과 양 원天野郁夫 ⋅   

식민지 시 를 조 인 장에 른 식민지 고용구조 변질이라는 시각에 고찰 구 연

구 는 식민지조 고용구조에 연구 근 조 경 구조 출 사安秉直 ｢ ｣   

들 있다 조 독부 업 식민지 차별 속에 조 인이 장 는 과 에 연구

는 재 일 침략과 국철도 울 출 부 이택 해 이 통  ｢

신사업 개과 과 고용구조 울 사 논 이 있다｣

인사 리 도 변천 체계 고찰 연구 조 인 리 경 분 연구

리임용자격 획득 실태를 분 연구 등 특히 주목 만 다 인사 리 도 변천 고찰

연구 는 창희 일 도 리임용 도 울 사 사권 울시사｢ ｣   

편찬 원회 쪽 민철 조 독부직원 해 를｢ ｣

들 있다 창희는 조 독부 리 임용 도 법 체계 리 며

민철 조 독부 직원 등 과 법 체계 리 다 조 인 리

경 분 연구 는 淺井良純 日帝侵略初期 朝鮮人官吏 形成 大における の について｢

쪽 경 일 조韓帝國官吏出身者 中心 朝鮮學報 第 輯朝鮮學會を に｣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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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계를 종합 고찰 는 연구는 직 이루어지지 못 다

본 논 구 간략 게 명 면 에 는 리임용 자격 도를 분Ⅱ

여 리임용 일 원리 조 인 용 를 개 고찰

고 에는 도 임 도 승진 도 일 원리 조 인

용 면 고찰 고 에는 이상 내용 간략히 요Ⅵ

약 는 것 결 신 다

리 용 격 반 용과 특별 용II. :

식민 시 에 공 에 근 는 사람 신분 임 주임 임 고원

용인 구분 다 이 에 는 사실상 조 독부에 인사가 행해지는 주임

이 에 해 만 고찰 다

임 이상 일 자격 보 사람에 해 만 행 다

이를 해 그 자격 규 여 놓 이 임용 이다 그러나 직 특

인 료연구 민사 용식 국 료연구 사 들 있다 리임용   

자격 획득실태를 분 연구 는 보통 시험 도를 분 용식 일 조 인 임 에｢

연구 사회과 논집 집 쪽 장신 조 독부 리임용과｣   ｢

보통 시험 역사 연구 쪽 장신 조 독부 인사｣   ｢ ⋅

책 연구 보통 시험 합격자 임용과 승진 심 동 지 집 쪽과｣   

고등보통 졸업자 추이 사회 진출 분 철희 일 강 등｢

통해 본 차별과 동 일 계사연구논집 편찬 원회편 일 강 국인 삶과 민족｣  

운동 경인 사 쪽 들 있다 

임 에는 임 과 고등 등이 있다 임 외 임 과 주임 합 여 고등 이

라고 고 임 이상 공리라고 다 고원 공 를 행 는 지만 리 신분 얻

지 못 국가에 고용 공 원이다 고원에게는 리책임 없고 주어진 업 에 책임이

있 뿐이며 국가 는 고용 계가 립 어 있다 용인 국가에 고용 어 있는 종사자거나

일용노동자 격 갖는 존재이다 이 외에 탁 임시직 보 는 리 우를 는 자부

고원 우를 는 자 지 다양 다 고원과 용인 인사계열상에 신분 지 는 식민지 시

에도 변 고 있었는데 이택 논 통신 를 사 여 그 실태를 분 다

주임 진퇴는 조 독이 내각 리 신 경 여 상주 도 어 있고 임上奏

이 진퇴는 조 독이 행 도 어 있다專行 朝鮮總督府官制 勅令

주임 이상 경우 조 독 권 어 있는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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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해 그 외를 인 요가 있 는 별도 도 다

임용 에 해 임용 것 일 임용이라 고 특별 에 해 임용 것

특별임용이라고 다 이 에 는 일 임용과 특별임용 상 리임용 자격이

어떻게 다른가를 고찰함 써 리 원리 그 외를 고찰 도 다

반 용1.

일본 국 식민지 리 자격 마 지는 다 일본 본토에 용

것과 동일 리 자격 도를 그 용 는데 그 자격조건 규 것이

임용 이다 이 임용 에 해 일본 본토에 리가 있는 자격

가진 사람 식민지에 도 리가 있는 자격 획득 게 었다 조 독

부를 이 에 해 일본 본토 직 리나 리 자격자가

입 있었다

임용 에 규 리 자격 과 시험과 경 다

과 시험과 경 는 능 주 리 자격 도는 실 인 인사를

는 도개 산 이었다 이 도개 도 시험 도 리

경 리체계 불어 진행 것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 에 는

임용 이 인 는 도 시험 도 리 경 리체계가 없었

에 식민지민들 거 리자격 가지지 못 게 는 즉 조 독부 부

는 효과를 가 다 그러나 장 는 여 에 규 자격들 획득

노 들이 일어남 써 도나 시험 도나 리 경 리체계가

착 어가는 효과를 가진다 임용 월

에 규 주임 과 임 자격 시 것이다

임용 상 리자격 특징 리 면 임 졸업장 보

통시험 합격증 이상 고원 재직증명 등이 있 면 임용 있다 주임

고등시험 합격 지 고는 없다 경 조건 모 주임 경

요구 고 있 며 만 는 주임 이 없 이다 이 자격규

태종 차갑부역 책天野郁夫 ⋅



조 독부 인사 리 도

식민지 간 동 몇 차 변 지만 본 인 골격 변 지 다

표 용령 과 주 용 격< 1> 1913 8)

주임 에 임용 있는 자격자에는 재 소구 법에 해 사 검사 는 사법 시보인 자

격 갖고 이상 군법 는 해군법 조 독부 남양청 사 검사

는 만 독부법원 동법원 검찰 직에 있었 자가 포함 었다 이러

규 이 포함 게 경 식민지에 근 다는 이 차별 우를 지 도

것이었다 월 일文官任用令 第 條 第 號 解析 關 件 人秘 號 朝鮮總督府ノ ニ スル

쪽 참조 임 에 임용 있는 자에는 입 검 시험 신에 고人事例規  

등시험 시험에 합격 자 뀌었고양자모 졸업 도 시험 룸 이상

직에 있었 자가 이상 직에 있었 자 이상 고원인 자가 이상 고원

인 자 뀌었다

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法令輯覽  

임 주임

는 부 신이 그 동등이상

이라고 인 를 졸업 자

일 입 에 시험검 에

합격 자

에 해 법 행

는 경 는 에

과 이 고 그 를 졸업

자

시험
보통시험에 합격 자

고등시험에 합격 자
고등시험에 합격 자

경
이상 직에 있었 자

이상 고원인 자

외 사 시험에 합격 여

이상 외 는 사 직에

있었 자

이상 사 는 검사 직에 있

었 자

이상 주임 직에 있었 자

는그를 부부내 주임 임

용 있

외

타 특별 를 요

는 임 보통시험 원

거쳐 임용함

타 특별 를

요 는 주임 고등시험 원

거쳐 임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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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용 에 볼 있듯이 임용 자격 시험 도 도 경 도

에 것이다 특히 고등시험 고등시험 이 이후는 고등시

험행 과과 졸업장 요 엿볼 있다 그러나 식민지 조 에 는

고등시험이 행해지지 고 이상 고등 조 내에 있는 일본

인 주 개 었 며 조 인에게는 매우 것이었다

특별 용2.

식민지 조 에 실행 특별임용 그 격 볼 크게 가지 나 어

볼 있다 첫째는 일본 본토에 도 실시 특별임용 특 고

여 인사 리를 있게 해 것이다 째는 일본인 임용

특별임용 이다 째는 조 인 임용 특별임용 이다 이 에

는 이 첫 번째 번째에 해 만 고찰 다

특 고 해 특별임용

공리가 행 는 업 는 획 리업 업업 나 다 획 리업 보

다 업업 가 요 분야 는 철도 체신 경찰 감 등 들 있다 이들 부

에 는 획 리업 를 행 는데 업에 지식이 요 고 업원들

근 를 독 해 승진 인 부여 요가 있었다 이를 해 것이

철도원직원특별임용 이나 체 국지 체신 직원특

별임용 등이다 조 독부철도국 철도원직원특별임

용 용 고 조 독부체신국 체 국지 체신 직원특별임용

용 다

여 에 는 조 독부체신국에 용 특별임용 고찰 여 보자 이

일본 국 도 내에 고등 시험이 행해진 곳 일본 동경과 만주국 뿐이다 만주국 식

독립국 태를 취 고 있 에 고등 시험이 행해진 것이다 조 인도 일본 동경

에 행해진 고등 시험에 시 있었지만 용 등 고 일본 본토 거주자들보다

는 시험에 근 이 떨어 다

철희 논 쪽

특 고 여 특별임용이 사 는 업업 가 심인 철도 체신 경찰 감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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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에 리 어 있다 우 주임 과 임 신분이 보다

분 어 있다 주임 사 부사 사 보 분 어 있는데 이 사

고등 시험 합격자가 니면 없다는 고 면 경 에 승

진에는 일 계가 있었지만 부사 이나 사 보는 임 부 경 에

거 여 승진 있는 열어 었다 부사 해 는 임

이상 야 며 사 보 해 는 임 이상이 어야

다 임 자동 라가는 것이 니라 인 승 심사를 실

시 여 결 다

표 독 체신 주 과 용 격< 2> 12)

임 도 다시 보 구분 어 있는데 일 임용상 임 임용조

건보다 그 임용조건 고 있다 즉 졸업이 니라 이

상 업증 를 가지는 것 임용조건이 낮추어 며 사 임증 소지자도

다 조 독부 경우 인원 보 체신국 규모가 가장 크 에 이를 상 여

고찰 다

책朝鮮總督府

임용자격

주임

부사

이상체신사 에종사 고 재 이상 는자判任官

사 보 단 이 는 자 부 임용 사判任官

보는 이상 재직 지 면 임용 없

사 보
이상 체신사 에종사 고 재 이상 는判任官

자

임

보 이상 그 직에 있었 자

보

조 독부체신 보시험에 합격 자

조 독부체신 보시험 보지 도 는 자

립공립 이상 업증 를 갖고 있는 자 는 그

동등이상이라고 인 는 립공립사립 는 사법 지 법

졸업증 를 갖고 있는 자

립공립 원이 있는 면허장 갖고 있는 자

해군 역만 사이상 군상등병 는그 상당 것

사 임증 를 갖고 있는 자

임 직에 있었 자

만 이상 체신사 에 종사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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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용 있도 다 즉 업부 경우에는 임 부 주임 내

부승진 허용 고 임 일 임용 자격이 충족 지 는 경우에도 임

는 임 우를 있도 는데 그것 업 업업 자 충용

용이 게 고 공 집행자 사회 지 를 높게 함 써 공 행 편리함

추구 이다

조 인 임용 특별임용

식민지 조 경우에는 식민지 사 인 여 조 인이 리 있어야만

는 직 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같 직 를 담당 일 임용 자격 가진 자가

없 에 특별히 조 인에 해 그 임용자격 조건 낮추어 임용시키는 특

별임용 이 었다

월 조 독부도장 참여 군 는 식 경험있

는 자 에 고등시험 원 거쳐 임용 있도 다

월 조 독부 사 검사에 국 립

는 조 독부가 지 에 이상 법 과를 업 고 졸업 조

인 고등시험 원 거쳐 임용 가능 도 다 도장 참여

사 검사 상당 를 조 인 임용 고 군 경우에는 부분 조

인 임용 해 행해진 조 다

그리고 조 인 임 임용 해 월에는 조 인 리 특

별임용에 건이라는 구 국 부 고등시험 원이나

보통시험 원 거쳐 임용 는 것 가능 게 고 보통시험과 다

른 조 인 임 시험 실시 여 임 자격 부여 있게 며 경

립고등보통 조 독이 이 동등 이상이라고 인

를 졸업 자에게도 임 임용자격 부여 다 주임 이상 경우 특

당시 조 인 독부 리 사람 과 경 논 에 리淺井良純

어 있다

이 지 에는 일본 사립 과 조 에 있는 경 법 후신이자 경 법

신가 포함 어 있다

이 지 에는 조 독부농림 본과 졸업자 조 독부 원부속 강습소 과졸업자

인천공립상업 부산공립상업 사립 린상업 이후 본과 졸업자 종래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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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임용 이후에는 가지 과 가지 통합 었다

월 포 주임 특별임용 과 월

포 조 독부사 등 특별임용에 건 그리고 월

포 조 독부 사 특별임용에 건이 그것이다

주임 특별임용 특 주임 이상 임이상 직에 재직

여 행 사 에 종사 고 임 이상 는 자 부 고등시험

원 거쳐 그를 임용 는 것이 가능 도 것이다 주임 특별임용

임 에 주임 내부승진 특별 채용에 법 들 통합 것이다

조 독부사 등 특별임용에 건 특 조 어에 달

고 조 사 에 통 고 상당 식 경험이 있는 자 부 고등시험

원 거쳐 특히 그를 임용 는 것이 가능 도 것이다 이 특별임용에

건 운동에 나타난 민족 자각과 억 인 식민지 질 에⋅

분노 독립에 지를 마 책 일 공포 었다

이 조 는 조 독부사 조 독부 추원 등에 조 인 임용 가능

게 것이지만 그 는 극히 소 이며 그 효과도 래 지속 지는 다

조 독부 사 특별임용에 건 조 독부 사는 지 법원지청

사에 보임해야 자에 해 당분간 이상 임이상 에 재직 여 사법사

에 종사 고 임 이상 자 부 조 독이 고시를

거쳐 특히 그를 임용 는 것이 가능 게 것이다 조 독부 재 소 겸

통역생들에게 조 독부 사자격시험에 해 사 임용 있는 마

졸업자 종래 균 졸업자 종래 립 고등 졸업자

종래 립평양고등 졸업자 종래 립 사범 본과졸업자 종래

립 외국어 본과졸업자 종래 립인천실업 본과졸업자

에 해 인 효 이상 재 고 졸업 자 등이다

월 재 가능 직 는 다 과 같다 조 독부 원사 조 독부도경시 조

독부체신부사 조 독부철도국부참사 조 독부토목사 조 독부 매국부사

조 독부 조 독부재 소 장 조 독부 조 독부 생원주사 조

독부임야조사 원회부사 조 독부도이사 조 도립병원사 조 독부부 조

독부부이사 조 독부군 조 독부도사 등이다

이를 열거 면 조 독부사 조 독부 추원 조 독부도지사 조 독부도참여

조 독부도사 조 독부도이사 조 독부부이사 조 독부군 등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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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다 이것 조 인에게만 용 특별임용 니고 일본인에게도 허용 특

별임용이었다

특별임용 리 면 일 임용 이 가지고 있는 엄격 리자격 특별

에 그 특징에 맞게 연 게 운용 있는 열어 것과 조

인 민족분 통 일 용 해 소 직에 리가 있

게 자격 폭 것이다 조 인에 특별임용 리 는 미에 조

인이 군 나 사가 있는 리 면 과 같다

표 사나 수가 수 는< 3> .

리 발 및 양 도.Ⅲ

리 본 인 임용자격이 도 시험 도 경 도에 거 고 있

에 언 다 민족분 통 책에 해 요구 었 조 인 특별임용

외 고는 특별임용이라고 라도 본 는 도 시험 도 경 도에

거해 있었다 주임 이상 경우에는 고등 시험합격자가 주 자격이었고

사 군

일 임용 시험 고등 시험 사법과 합격 고등 시험 행 과 합격

특별임용

국 립 는

조 독이 지 에

이상 법 과를 료

고 졸업 여 고등시험

원 통과

경

시험

조 독부 재 소 겸

통역생 이상 근

고 임 이상

조 독부 사자격

시험에 합격

이상 임이상 직에 재직

여 행 사 에 종사 고 임

이상 고등시

험 원 통과

타

조 어에 달 고 조 사 에

통 고 상당 식 경험이

있는 자 인 어 고등시험 원

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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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타 것 이것 보 는 것이었다 임 이상 경우에는 졸업장

이 가장 주 것이었다 보통시험 합격자 규모가 크지 에 리

충원에 큰 름 지는 못 고 경 자 에 우 임 이 는

자는 졸업장 소지 사람이었 이다

시험 도 고원시험과 시험1. :

시험 임용 자격 가진 자가 부족 그것 보충 는 단 사용

도 있고 임용 자격 가진 자가 많 경우 그들 에 일부를 는 단

사용 도 있고 일 자격 부여 단 사용 도 있다 컨

임 시험 졸업자가 부족 그것 보충 단 시

행 었 것이지만 차 졸업자가 많 지게 자 졸업자 부

임 는 단 변 어 갔다 임 이 는 주요 경 가 고원 부

내부승진인 업부 경우 고원채용시험이 요 게 었다 고원시험

임 시험 등 다양 시험 도가 함에 라 당시에는 이런 시험 는

험생 보지 시장이 도 다

표 고원 및 채용 필 시험과목< 4>

용식 동 조 인 임 시험 임시 임 견습시험 보통시험 민족

별 합격자 를 리 는데 동 조 인 명 일본인 명이 합격

다 용식 논 쪽

장신 논 쪽

고등 일 임용에 고등 시험 합격이 일 자격조건이었 언 있다

시험과목

고원

공 해

일본인 조 어 조 인 일본어

산 분 소 주산가감승

작

습자

임 우 사
법 사소송법 경찰법규 등 요

일본역사 지리 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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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시험들 시험과목 리 여 시 것이 이다 보통 시험

졸업 도 이 있는지를 검 는 것인데 일본어 일본역사 일본지리

등 시험보 에 조 인보다는 일본인에게 리 시험이었다 고원이나

임 우 체신 보 시험 등도 일본어 시험 보고 일본 에 익 사람

이 리 다는 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험 난이도는 임 시험보다 낮

다 체신 보나 임 우인 사나 간 시험 임 시험과는 달리 그 직

내용이 시험과목에 포함 어 있다는 에 동일 직 를 행 거나

가나 자 용 논 보통 간 작

산 가감승

보통 해 는 행 를 쓰

간

사 감 에 법규 요

보통 복 신고 를 작

가감승

보통 해 는 행 를 쓰

간이 조 어조 인 일본어 해독

임

체신 보

차 시험

독 자 용

작 편지 사 논

해 행

차 시험

산 산 주산사

지리일본 외국지리 요

역사일본역사 요

다 택 나

우편 우편 에 법 요

신 에 법 요

회계법규 요

임

일본어회

행법 요

독 훈

작 자 가나 용 장

사해 행

주산 산

역사일본역사 요

지리일본 외국지리 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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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를 행 사람에게 보다 리 시험 도 다고 있다

그리고 분야에 라 는 민족별 원이 책 어 있었는데 민족별 원 그

자체만 는 조 인에게 리 것인지 일본인에게 리 것인지를 없다

그것 각 분야에 지원 조 인과 일본인 자격 경 이 어떠 가에⋅ ⋅

라 상이 효과를 낳 있다

양 도2.

철도국과 체신국 고원이 해 는 철도국과 체신국 이원양 소입소시

험철도이원양 소철도 철도종사원양 소 체신업 습생양 소체신이원

양 소 러 고원이 있다 철도국과 체신국 양 소는 소 나 고등소

도 졸업자를 고원 채용 다

도 양 소 도는 어떻게 다른가 이러 구분 지 는 가지 근거

는 다 과 같다 첫째는 도가 일 이라면 양 소는 직 특

실시 다는 이다 일 경우 경 는 생이 부담 는 면 직 특

고용주가 부담 다 그래 직 특 자는 종업 가 부과

고 이러 를 이행 지 변 를 진다 째는 소 부처

가 다르다는 이다 도 경우 그 소 부처는 국이다 면에 양 소

도 경우 그 소 부처는 그러 양 자를 리 고용 는 부 이다

조 독부철도국종사원양 소 조 독부체신국체신이원양 소는 철도국과

체신국 고원이 는 이면 임 승진 는데 리 자격조건 가

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 양 소는 다분히 일본인 편 시 이었다

월 일 고원 원 일본인과 조 인 원雇員 定員 關 質疑 件 人ノ ニ スル ノ

이 해 있는데 이 원 용 없 인 고 있다조 독부 人事例規  

쪽

식민지 조 에 사범 신 임시 원양 소인데 이 임시 원양 소는 식

도에 편입 었다 국 소속이라고 여 모 가 것 니다 에 원고

등농림 에 실업보습 원양 소를 부 다 우 국 등 원양 사 과  

사 쪽 면에 철도종사원양 소나 해원양 소 경우 그 양 소 르

고 있다 이것이 자격 갖추고 있지 못 니다 이들 양 소 졸업자는

입 자격 시험검 상이다 진 에 실업 차이가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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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 체신이원양 소 경우 몇과가 존재했는데 편 는 다 과 같다

보통과통신생졸업 후 우편국 신사 는 우편소 일 업사 에 종사 자

고등과통신생졸업 후 우편국 신사 에 견 종사 자 과통신생졸업

후 신국 통신사 에 종사 자 항 지 습생졸업 후 등 간 업

에 종사 자 공 습생졸업 후 신 보 건 에 종사 자이다

이 지는 조 인이 입소 는 곳 보통과통신생 이외에는 거 없

다 보통과통신생 가지 종 가 있는데 우편국고원이 는 부 우편소고

원이 는 부시 에 라 이름이 다름가 있었다 보통과통신생 부 모집

공고는 매 조 독부 보에 게재 는데 는 내지인통신생 모집이라고 공고

고 있고 는 보통과통신생 모집이라고 어 있지만 모 지원자격 일본인

이어야 했다 면 보통과통신생 부생 우편소장 추천에 해 입소 다 조

인과 일본인 입소 경 가 틀릴 뿐만 니라 입소 있는 과도 조 인

경우 보통과통신생 부에 국 어 있었다 외 다른 과에도 약간

조 인이 있 도 있

여 가지 추가 여 말해야 것 조 에는 체신 리연습소가 없다

는 이다 체신 리연습소 출신 일본 체신 임 주임 에 상당

차지 다 조 독부체신국에 는 체신국 직원 미래 견 리 키우

해 이 체신 리연습소에 탁 시키고 있다 여 도 일본인이 거

부임 말 요도 없다조 인 동 명 있었

그러나 양 소 도는 시 없는데 여 에 실시 는 공

있는 다른 인 도가 조 내에는 없었 이다 부

지 체신국과 분장우편국에 양 인원 명 그 명이 조

인이었고 명이 일본인이었다 양 소도 민족별 차별이 엄존 곳이었지만 조

인 이 양 소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 자격 보충 는 식 용 다

등 상 학 도3.

양 소가 직 특 실시 는 이라면 는 일 실시 는

이택 논 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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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 언 양 소 졸업자는 양 실시 는 고원이 는

것임에 해 졸업자는 모든 임 에 임용 있는 자격 획

득 다 일본에 임용 이 는 졸업자가 많이 출 지

에 이 에는 졸업증이 리임용 연결 었지만 졸

업자가 늘어남에 라 졸업증 리임용 보증 지 게 었다

이에 라 졸업자도 리가 해 는 보통 시험 르거나 고

원 취직 여 경 야 었다 졸업자가 리가 해 택

있는 다른 법 상 에 진 는 것이었다 졸업자는

입 자격에 시험검 에 상 진 이 용이 지만

실 시험 입 게 사람 우등졸업자에 었다 보다 상

에 진 면 리 취직 가 용이해 질 뿐만 니라 다른 자격들도 획득

다 뿐만 니라 상 에 진 면 지는 임 조건도

좋 다 여러 졸업자 임 리 것이 이다

원에 면 에 경 법 신입생 모집 원 명이었는데 그 도에 해당

는 명 시험 뽑 다 나는 린상업 우등 졸업했 에 시험추천

다 어 일어 간단 구 시험 거쳐 시험 합격했다 원 나 나 

택 법조 국사법행 회 쪽 조 독부 보를 보면 경 고등상업 

시험입 허가자 명단이 매 게재 어 있다 이 자도 지 다

졸업자 졸업자

리

임용자격

임

자격

임 자격

조 독부 사 검사 자격 국 립 는 조 독이

지 에 이상 법 과를 료 고 졸업 조 인

시험면 입 자격

시험검

고등시험 시험면 고등 과 는 부 신이 그 동등 이

상이라고 인 를 졸업 자

조 변 사시험 시험면 고등 과 는조 독이 이 동

등 이상이라고 인 를 졸업 자

직업자격

사립 원 자격

보통 원 자격 졸업자특과 별과 졸업자를 포함

고등보통 여자고등보통 원자격

실업 원 자격

사자격경 는조 독이지 를졸업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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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학 업< 5> 1920 26)

이 에 면 국 졸업자는 졸업자보다 도 여

야 는 데 주고 있다 졸업자 경우 졸

업자보다 다 야 는데 주었다 이것 가 어 임

임용 는 경우이고 이내인 자는 원 는데 이는 도가

차이나는 것이다 이러 임 체계는 고 자에게 훨 리 것이다 에

들어 는 인 이 이 상당히 진 어 임 구조도 많이 변 다

에 는 몇 가지 요 변 가 견 다 첫째 이상 경우는

부분 그리고 졸업자 일부는 임 임용 었 에 해 이 는

립 외 고 모 고원 채용 다는 이다 일부 립 졸업자 조차

고원 채용 경우 이 명시 어 있는데 이것 고원이 임 이

해 거쳐야 는 이 었 미 다

째 에는 이상 졸업자는 임 임용 있었고 이 가

다 고원 경우에도 이것 용 다 그런데 이 고원

에 재 월 가 포함 것인데 종 도 를 나 여자를 외

고 일본인 월 조 인 월 가 지 는다 졸업자

경우 일본인 조 인보다 원 료를 뿐이고

學校卒業者初任給支給 標準 件 人秘 技術員採用俸給 關 件ノ ノ ニ スル

책 면敎員養成機關卒業者初任俸給 件 人秘 朝鮮總督府ノ

조 인 사회 에 양상 철희 논 이택 논 참조

있다

구 분 임 임 견 습

국 공 부 졸업자
고 원

통상 원

경 고등상업

원농림

경

원

임시소 원양 소

사범과

남자 원

여자 원

고등보통
원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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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 일본인 조 인에 해 원 료를 뿐이다 그리고 립

경우는 거 에 근 게 고 있다 이것 립 졸업자 이외에는 일

본인이 에 게 는 임 리트가 어들었 미 다

표 학 업 신규채용 고표< 6> 1931 28)

월 일諸學校卒業者新規採用竝 雇員增給 關 件 人秘 號 朝鮮總督府官房人事ニ ニ スル

쪽課編 朝鮮人事例規  

구 분

졸업 종별

고원 임 본
요

료월 사

등

일본인
남 원

여

조 인
남

여

종 도

실업

일본인
남

고원

원이내를

가 있

여

조 인
남

여

갑종 도

실업

사
일본인

조 인

일본인

조 인

사
일본인

조 인

일본인

조 인

사립

사
일본인

조 인

일본인

조 인

립

사
일본인 원 일본인 임

본 에는

가 이

포함 어 있지

조 인 원

일본인 원

조 인 원

고등시험합격자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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째 등 에 해사 직 는 도를 인 고 있

었고 사립 도를 인 고 있었 며 립 졸업자는

인 고 있다 재 연 를 경 했 졸업자에 해

립 졸업자를 외 나 지 는 히 손해가 고 있다 이러 해

주 를 요 다 도 에 르는 것이 불가능 이다

그러나 이 고 라도 에 해 고 자 우 가 감소 다는

변함이 없다 이것 리시장官吏市場이 고 자들 경쟁 장 변 었

미 는 것이다 째 사 직에 해 직 면에 우 는 이다

인 이 이 진행 면 리시장 고 자 경쟁 장 변 고

있었지만 조 에는 이상 가 거 보 어 있지 다 이것

조 인 리 진출 약 는 요인 작용 지만 조 인 일본 통

여 부족 보충 는 법 사용 도 다

도IV.

리가 는 본 가 가 이 있다 여 에 는 본 과 가 에 해

만 살펴보고자 다 식민지시 조 체계는 일본 체계를 그

용 다 일본 체계가 조 에 처 용 것 월이다 이

체계는 과 에 뀌었다 조 에 는 이 과 불어 다른

외지 마찬가지 가 이 용 었다 나 특징 인 것 에는 조

인 리는 이 용 지 고 조 인만 해 마 다른 이

용 었다는 이다 조 인에 이 차별 ⋅ 운동 이후에 폐지 었다

우 주임 살펴보자 주임 약간 복잡 다 고등

등 구분 는데 등 임 등 주임 이다 주임 시

에 라 약간 변 는 는데 조 독부 체신국 경우 사 부

사 사 보 구분 었다 사 등 등 부사 등

등 사 보 등 등 등 가진다 조 독부는 주임 종

분 는데 체신국사 체신국부사 체신국사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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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체신국 사는 등 분 것이 그것이다 주임 각 는 다시

는 구분 다 주임 이 는 본 연 용 는 에

라 달랐다 이 같 복잡 본 체계를 만든 이 는 직 뿐만 니라 동일

직 내에 승 도 본 체계를 만들 함이었다 특징 직 특

등 이 몇 번째 등에 해당 는가를 해 는 주임 상당 를 참조

여 있다

표 본 과 주 본 연액 단 엔< 7> 1910 ( : )30)

경우 그들이 어떠 부처에 어떠 업 에 종사 고 있었는

지는 요 지 다 그들 나 열 계지워 있다 조 인 경우에도

월 주임 상당 는 다 과 같다

등

등

등

등

등

등

등

등

각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 職員錄  

일본인 조 인



 신 연구 권 

약간 외는 존재 지만 나 열 계지워 있었다 사 조 인

특 존재이다 사 경우는 그 이 특 고 조 인 조 인이라는 본

이 특 다 조 인 주임 이 있는 상 엔이고

엔이다 조 인 주임 체신국 부사 이나 사 보 본 며 체

신국사 본 에는 이르지 못 도 어 있다 이 는 가

포함 고 있지 다 가 포함 경우 조 인 주임 일본인 주임 보다 훨

낮 연 는다

이 임 보자 임 도 일본에 행해지고 있는

체계를 그 용 것이다 임 나 어 있다 조

인 임 특별 우를 다

표 본 과 본 월액 단 엔< 8> 1910 ( : )31)

이 본 는 가 과는 상 없다 조 인 경우 이 지 임

있는 상 원이었다 이 원 이

원이다 그러나 상승과 등 축소는 조 인

도가 지 면 임 이 없 미 다 그리고 변 는 본

각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 職員錄  

일본인 조 인



조 독부 인사 리 도

인 상승 보이지만 사실 단계가 새 이 생겼고 이

사람 는 사람이 미 다 이러 임

상 직 마 조 인이 쉽게 이다

특별임용에 해 주임 이 있는 다 이 단계를 삽입해

써 이 어 주임 승진자격 탈 었는데 이러 사실

구 말 등 국 임 있다가 조 독부체신국 임燈臺局

항 지간 진과 구진 가 보여 다

표 독 체신 승< 9> 33)

가 포함 지 는 이 본 도 민족별 임 차별 보여 다 그러나 민족간

임 격차는 이 명 임 차별 이외에 가 에 해 욱 벌어 다

과 에 체계는 변 다 양자를 동시에 고찰 여 보자

후 에는 차 계 민간부분이 장 여 민간부분 임 이 상

승 뿐만 니라 인 이 이 생 여 리들 실질임 이 락

에 에 인상 단행 다 변 는 공황 말미 상

공 원 임 삭감이었다 변 에 해 변 는 미미 것

이들 직 명 있었 체신국 임 이다

각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 職員錄  

월에 가 에 면 고등 시보 가 분 이내 임 분

이내 고 그 조 독이 도 다 단 시보 이 임 견습

가 월 원 지를 지 있도 여 이 경우 이상 지를 가

지 있었다 본 여 가 지 는 것이 에 거주 등

지 해 는 직일 그 이 높 진다

진 구진

원

원 원

원 원 원 원

원 원

원 원

개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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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었다 사실상 에 변 체계가 지 지속 었다고 는

것이 를 것이다

주임 경우는 직 를 다 가지 분 것에 해 이 그 분 는

가지 뀌었다 사는 통합 었고 특별임용 있는 직 는

체 연 다

표 주 본 연액 단 엔< 10> ( : )35)

에는 에 해 에 를 약간 는 상승 다

경우 경우는 불변이고 그 이상 경우는 높 일

많이 감소 다

임 경우를 보면 에는 도 증가했다

변 를 보면 주임 보다는 임 이 높게 증가 고 체

증가가 상 보다 높 다 그리고 를 보면 임 이상

만 이 인 었고 그 이 는 그 다 식민지시 간 걸쳐보면 주

임 과 임 각 등 간 임 격차는 축소 었다 그리고 부 는 조 인

각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 職員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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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일본인 가 과 당 외 본 에 는 동일 게 었다

표 본 월액 단 엔< 11> ( : )36)

고원 월 임 월 용 다 그러나 고원 월 각 청에

라 상이 다 에는 그 지 상 이 여 는데 가 그

것이다 고원 료 민족별 차이는 시 참조

있는데 고원에 민족별 임 격차는 보다 어들었다

표 고원 료 상한< 12> 37)

민족별 임 차이는 가지 요인 분 있다 첫째는 일본

각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 職員錄  

책 쪽雇員 給料 關 件 官秘 朝鮮總督府ノ ニ スル

월 일

고원
내지인 원 이내 원 이내

조 인 원 이내 원 이내

사자생 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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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토 일본인 리보다 조 에 근 는 일본인 리가 가 이라는 태 많

이 지 는 부분이고 째는 조 인 리가 일본에 근 는 일본인 리보다

게 는 부분이다 번째 민족별 임 격차는 리에 에 사

라 다 첫 번째 임 격차도 가 감소에 라 감소 다고 있다

번째 임 격차 감소 조 인들 리시장 참가 인 강 었다 첫

번째 임 격차 감소는 조 에 근 는 일본인 생 경 즉 시 식

료품 획득 등 개 과 동시에 진행 것이 에 양자를 지 고

일본 본토에 근 는 일본인 조 입 인 감소시 다고 단 는

없다 히 가 감소보다 생 개 효과가 컸 있 가 감

는 폐지 논쟁 에 인 있다 조 리시장 보다 경쟁 인 시장

변해가고 있었는데 이것 인 이 진시키는 요인이자 결과 다

승진 도V.

식민지 후 내 인 이 이 심 고 자격자도 증 어 감

에 라 졸업자나 고등 합격자도 고등 임명 보다는

에 시작 여 승진 는 이 증가 어 갔다 그에 라 승등이나 승 이나

조 인과 일본인 임 격차를 고 는 본 가 뿐만 니라 여러 당도 고 여야

다 조 독부는 조 인 규 철폐 는 신 일본인 리에게 조 어 장 당 지

에 이 당 고 민족별 임 격차 축소폭 어든다

가 감 는 폐지논 는 부 등장 지만 에도 지속 었다 특히

월에 가 감 단행 다는 계획이 자 식민지 임 과 주임 이 작당

여 운동 뿐만 니라 실업인들도 동 여 운동에 가담함 써 큰 사회

가 있다 가 감 는 폐지를 주장 는 논거는 크게 가지이다 이후

조 내 일본인 생 조건 향상 인해 일본 본토 생 조건에 큰 차이가 없 에

가 감 는 폐지해야 다는 것이다 째는 가 일본인과 조 인 차별 는 것이

에 조 인에게도 지 든가 니면 철폐해야 다는 것 내 합 이 진 면 주장

입지는 강 었다 째는 가 식민지에 생 조건이 열 에 지 는 것

가 폐지 고 그 산 생 조건 개 특히 조건 개 에 사용 는 것이 낮

다는 것이다 매일신보 월 일자 월 일자 월 일자≪ ≫

월 일자 월 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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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 승진에 요 역 다 이 고원 증 임 승 주임

승등 승 에 해 각각 고찰 여 보자

고원 증 이 이 에는 어떻게 이루어 는지 잘 없지만

졸업자신규채용 고원증 에 건 통해 그 략人秘 號

있다

표< 13> 雇員增給標準40)

고원 증 각 장이 결 지만 일 경과연월 함

써 각 장 자 인 운 어느 도 통 다 경과연월이 지난다

고 모 증 는 것 니 에 장 나름 이 있었 것

단 는데 장에 라 상당 편차가 있었 것 생각 다 다만 고원

임 임용 해 채택 고원 고과 통 여 고원 증 해

채택 었 이 엇이었 것인가를 략 추해 볼 있다 에는 고

원 일부를 임 임용 해 고원고과 를 징 는데 그 양식

재 식 에 시 어 있다

고원고과 에는 개 항목 재 도 어 있다 첫 번째 항목 사 종별

요 임 사 종 를 감 여 해 요 보이다 번

째 항목 임 일 임용 자격과 것 써 시험 재직 연 등

재 다 번째 항목 이후부 는 고과평가자 주 이 어느 도 개입

있는 것들인데 매우 다양 요인들 재 것 요구 고 있다 언 부 고원

고과 를 집 여 임 승진 결 는지는 잘 없지만

에 들어 고원 인사 체가 가 는 속에 임 일 임용 자격만

월 일諸學校卒業者新規採用竝 雇員增給 關 件 人秘 號 朝鮮總督府官房人事ニ ニ スル

책 쪽課 編

료월 경과 월 증 월 요

원 미만 원 이내 개월 분 증 시키는 것이 가함

원 미만 개월 원 이내 개월 는 분 증 시키는 것이 가함

원 이상 원 이내 분 증 시키는 것이 가함

원 이상 원 이내 상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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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없게 면 그 게 변 것 닌가 단 다

표 고원고과표 양식 및 재방법< 14> 41)

이 주임 과 임 승진자를 별 는 살펴보자 주임 과 임

승등 증 해 매 차 내지 차 내신 를 다 이 내신 를

작 는 법 양식에 훈 몇 차 변 했다 이 에 는 과

여 보자

월 일 과편찬雇員考課表徵收 件 人 號 朝鮮總督府 朝鮮人事例規祕   

쪽

승등과 증 에 내신 에 훈 는 월 내훈 월 내훈

내훈 내훈 이 있다 에 이래 차 변 었다

고 과

근何局何課

월 원

고 원 명

생 월 일

담당사 재종사 는 사 종별 입

소양 졸업 시험합격 고원 재직 연 등 입

능 재간 본인이 주 담당 사 는 재능 양부 등 입

격 소양
후 리 경솔 냉담 인색 험 는 근엄 주색에 취약 고

소행이 닦여지지 등 입

근 태도
충실 열심 는 불열심이고 게 름 노 여 시간이 걸림 등 집

실황 양 여 과실이 없 불량 여 과실이 많 등 입

경 종래 경 약 고 일본 근 연 조 근 연 입

체격 근건강상태 신장 척 병신임 는 결근함 차 결근함 등 입

공과 명이래 상벌등 입

가 상태 실 상황 있는 그 입

참고사항 각 사항외 임면출척상 참고 어야 사항 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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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고등 승등 및 내신 양식< 15>

월에 훈령 양식A. 1917 10 43)

월에 훈령 양식B. 1930 2 44)

職員 陞等增俸 件 內訓 朝鮮總督府財務局 朝鮮會計例規

월 일高等官 陞等 高等官及判任官 增俸 關 件 總內訓 朝鮮總督府官房人ノ ノ ニ スル

책 쪽事課 編

고등 승등증 내신

승진 재 경과
명 근 명

등 가 가 등 가 가 월 일

임 증 내신

증 재 경과
명 근 명

본 가 본 가 가 본 가 가 월 일

고등 승등내신

결
주 국

견
내신

재

등
경과 월

결근조사

간

결근도

동일
징계 명 근 명

등 등 월
자 월

지 원

도

일

등 등
자 월

지 월

도

일

고등 증 내신

결
주 국

견

내신 경과

월

결근조사

간

결근도

동일
징계 명 근 명 목

연도내

소요본 본

원 원 월
자 월

지 월

도

일

원 원 월
자 월

지 월

도

일

임 증 내신

결
내신 경과

월

결근조사

간

결근도

동일
징계 명 근 명 목

연도내

소요본 본

원 원 월
자 월

지 월

도

일

원 원 월
자 월

지 월

도

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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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내신 는 승등 는 증 우 에 라 재 도 어 있는데

에 에 내신 양식에는 결근 징계항목 목이 추가 어 있 며

가 과 가 항목이 있 인 있다 에 가 과 가 항목이 포

함 어 있는데 이 시 에는 조 독부 재 자립계획이 추진 는 시 승등과

승 에 른 산증가를 해 것 단 다 에 등장

는 목 임시 지변 직원 목 는 것인데 에는 명 우 에

재 도 어 있 에 새롭게 추가 항목 니다 면에 결근과 징계

항목 이 시 에 새롭게 추가 것 써 동 훈 고에 는 결근과 징계항

목에 재 식 상 게 고 있다는 에 상당 었 것

단 다 경과연 만 재 도 보다 많 보를 재 도

고 있다 과 내신 에 나 변 것 이

름 우 에 는 등 재 도 것이다 특 특特 學士 高試合格｢ ｣ ｢ ｣ ｢ ｣

별임용 사는 졸업 고시합격 말 그 고시합격 미 다

에는 졸업자나 고시합격자가 고등 임명 지 고 임 임명

도 고 임 있 며 졸업 거나 고시에 합격 는 경우도

있었 에 이를 특히 재 도 것이다 내신 재항목이 많 진 것

각 부 에 인사 체 가 심각해지고 있었고 라 독부에 각

에 승진자를 분 는 것이 보다 어 워 고 요해 미 다

식민지 고용구조는 상 자는 일본인 자는 조 인이라는 민족별 분단

구조를 미 다 조 인 일 임용자가 자격 보 고 이에

탕 여 상 리 승진 도 지만 식민지 말 에 이르러 도 본

는 상 자는 일본인 자는 조 인이라는 식민지 고용구조가 해체 것

니다 식민지 고용구조 에 는 일 장 일본인이었는데

장에게 인사 상 재량 어느 도 부여 는 승진체계가 민족별 차별에 어

떠 작용 는가를 계량 연구 요가 있다

장신 임 합격자 고등 승진 분 함 써 승진에 민족별 차별이 있었

보여주고 있다장신 논 쪽 이 같 향 실증연구가 욱 진

요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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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VI.

리 원리는 국가통 체 근간 구 다 당시 일본에 는 능 주

에 입각 리 체계를 구축 다 능 평가는 자격 경⋅ ⋅

다 그러나 조 독부는 리 인 에 식민지 지 체 과

여 민족 를 고 지 없었 에 조 독부 인사 리

도에는 능 주 에 입각 리 원 이외에 조 인 용에

원 도 존재했다

조 독부 인사 리 도는 본 일본 본토 인사 리 도를 용

다 일본 리임용 도를 그 도입함 써 일본 본토에 근 는 일본

인 리는 조 독부에 도 리자격 획득 다 그러나 에 조

일본인이 거주 에는 험 고 불편 곳이었 에 일본보다 나 우

를 지 는 이상 일본 본토에 근 는 일본인 리 입 인 는 어

웠다 해외에 근 는 일본인에게 지 는 재외근 당 도는 외 이나 개

항 에 조 에 진출 일본인 체신 리들에게 용 고 있었는데 이것이 식민지

가 도 었다 들어 가 폐지운동이 벌어지 는 지만 가

식민지 말 지 폐지 지 다 가 감소 지만 생명

험이나 생 불편이 감소 에 일본인에게 조 독부 근 인이

감소 다고 단 지 는다

편 일본 본토 인사 리 도를 그 용 에 에

조 인 써 일 임용 자격 가진 사람 거 없었다 그러나 조 독부는 식

민지 지 여 조 인 히 는 없었 에 일 임

용 조건 갖추지 조 인 리 임용 해 특별임용

다 뿐만 니라 조 인에게는 일본 본토 리보다 낮 임 지 는

도 여 특 차별이 공존 보여 다

식민지가 개 면 조 인 에도 일 임용 조건 갖춘 자들이 늘어나면

특별임용 매개 조 인 차별 는 요 상실 여 갔다

이후가 면 일 임용상 임용자격 인 이 인 여 거

구속 가지지 게 었다 리임용 에 규 일 임용 조건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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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 얻 해 조 인도 노 는데 이것 편 는 조 에

립운동 다른 편에 는 일본 나타났다 조 독부 리시장

이 자격 경 경쟁시장 변 해 가는 속에 조 인 내⋅ ⋅

부에 도 조 독부 리시장이 시 는 경쟁 에 맞추 경쟁이 진

행 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말에도 조 독부 리시장 상 자는 일본인

자는 조 인이라는 식민지 고용구조가 해체 는 단계에 이르지는 다

조 내부 도는 일본 본토보다는 여 히 취약 며 인사행 상에

부분 일본인인 상 자 재량권이 상당히 존재 다는 이 조 인이 리

장해 나가는 데 일 계 작용 고 있었다 본 논 에 는 일본인인 상

자 재량권이 어떻게 작동 고 있었는가를 충분히 검토 지 못 는데 이는 차

후 과 남겨 고자 다

참고 헌

민철 조 독부직원 해｢ ｣

우 국 등 원양 사 울 과 사  

경 일 조 인 료연구 울 민사  

이택 해 이 통신사업 개과 과 고용구조 울 사 논｢ ｣

철희 일 강 등 통해 본 차별과 동 일 계사연구논집 편찬 원회 편｢ ｣

일 강 국인 삶과 민족운동 울 경인 사 쪽 

원 나 나 택 법조 울 국사법행 회  

식민지조 고용구조에 연구 근 조 경 구조 울 출 사安秉直 ｢ ｣   

용식 국 료연구 울 사  

용식 일 조 인 임 에 연구 사회과 논집 집 연 사회과 연구소｢ ｣   

쪽

장신 조 독부 리임용과 보통 시험 역사 연구 쪽｢ ｣   

장신 조 독부 인사 책 연구 보통 시험 합격자 임용과 승진 심｢ ⋅

동 지 집 쪽｣   

재 일 침략과 국철도 울 울 출 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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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희 일 도 리임용 도 울 사 사권 울 울시사편｢ ｣   

찬 원회 쪽

태종 차갑부 역 과 울 양 원天野郁夫 ⋅   

淺井良純 日帝侵略初期 朝鮮人官吏 形成 大韓帝國官吏出身者 中心 朝鮮における の について を に｢ ｣  

쪽學報 第 輯 朝鮮學會 

每日申報  

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各號  

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法令輯覽  

朝鮮總督府 朝鮮法令輯覽  

朝鮮總督府 人事例規  

행朝鮮總督府官房秘書課 編 朝鮮人事例規  

朝鮮總督府財務局 朝鮮會計例規  

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各年版  

약

이 논 조 독부 리 승진에 일 원 과 조 인

용 를 고찰 것이다 이 논 부 진 것 다 과

같다 조 독부 인사 리 도는 일본 본토 인사 리 도를 용

것이다 일본 본토 인사 리 도는 자격 경 리를⋅ ⋅

고 승진시킨다는 능 주 원 에 거 것이었다 조 독부

리 인 에 는 식민지 지 체 과 여 민족 를 고

여야 에 능 주 에 입각 리 원 이외에 조 인

용에 원 도 존재했다 조 인에 특별임용 도나 민족별

원 도 등이 그것이다 에는 리자격 갖춘 조 인이 었

에 조 인 특별임용 도를 다 에는 리자격 갖

춘 조 인도 많 조 인과 일본인 능 에 여 경쟁 는 면이

강 었지만 상 리는 일본인 리는 조 인이라는 식민지 고용구

조가 해체 는 단계에 이르지는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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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 4. 10.：◉ 2006. 5. 29.：◉

(keyword) (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)：◉

(appointment system) (promotion system)

(wage system) (national discrimination)


